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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한 업무 중단 기간동안 근로자에 대한 제도 해결 및 급여 지급 

안내 관련 

수신: 각 성·중앙직할시 노동보훈사회국 

그간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생산·경영 활동이 어려워졌고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또한 (i) 규정에 따라 감염증 

발생 기간 동안 근무하러 기업에 돌아오지 못한 외국인, (ii) 당국의 요구에 따라 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했던 근로자, (iii) 당국의 요구에 따라 근무하러 기업에 돌아오지 못한 

근로자가 있어 기업, 기업의 부서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 업무를 중단해야 한 

근로자, (iv) 감염증이 원자재 및 시장에 영향을 미쳐 생산 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기업 등이 있습니다. 

상기 상황을 통해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제도 해결 및 업무 중단 기간 

동안 급여 지급을 위해 노동보훈사회부는 노동보훈사회국에 지방 내 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이행하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합니다: 

 

1. 노동법 제 98 조에 의거하여 업무 중단 급여 지급을 검토합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나 근로자의 잘못, 또는 객관적인 원인 때문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코로나 19 감염증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업무를 중단해야 할 경우, 즉 (i) 규정에 

따라 감염증 발생 기간 동안 근무하러 기업에 돌아오지 못한 외국인, (ii) 당국의 요구에 

따라 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 근로자, (iii) 당국의 요구에 따라 격리 중이거나 근무하러 

기업에 돌아오지 못한 근로자가 있어 기업, 기업의 부서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 

업무를 중단해야 한 근로자 등의 경우 노동법 제 98 조 3 항에 의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는 양측의 합의 하에 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3. 기업이 원자재 및 시장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 노동법 제 31 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를 잠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단이 장기화되어 기업의 급여 지급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경우 

노동법 제 32 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서 이행 임시 중단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생산 규모 축소로 일자리를 감소시켜야 할 경우 노동법 제 38 조, 또는 

제 44조에 따라 근로자를 배정합니다. 

기타 경우 노동보훈사회국은 각 세부 내용에 근거하여 법 규정에 따라 해결안을 

안내하고 또는 적시 안내를 받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보훈사회부에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신처:                                                      장관 대리 서명 

-상기와 동일;                                                      차관 

-장관 (보고); 

-보관: 문서.                                                  Le Van Thanh 

 


